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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 안 요 지)

1. 제안이유

가. 본부명칭(직제순) 변경 및 은평공동구 신규수탁 정원증원 등과 관련,

市 정관개정 인가('15.12.21) 사항을 내규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개편 … 제3조 “별표1” 기구표

○ 현행 ‘경영지원본부’를 ‘경영전략본부’로 명칭변경 및 본부편제 조정

➫ 조정된 본부편제에 맞춰 부서별 분장업무 관련조문(제7조∼제27조) 순서 정비

나. 정원조정 … 제3조 “별표2” 정원표

○ 공동구관리처 정원 증원 : 증 7명(일반직 3급 이하)

 은평공동구 신규인수, 상암공동구 통합관리, 상계공동구 야간감시 인력보강
* 직급·직렬별 : 3급 1명(시설1), 5급 1명(설비1), 6급 5명(설비5) ⇐ 관련 市방침 준용

다. 부칙 신설 : 시행일(2015.12.22부터)

○ 정관, 직제규정 공포·시행일(2015.12.22)에 부합되게 시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○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(재)계약 추진계획(도로시설과-9033호, '15.7.29)

○ 시설관리공단 개정정관 승인 통보(보도환경개선과-5035호, '15.12.21)

○ 정관 시행·공포(기획조정실-7495호, '15.12.22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내규 제 호

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직제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구 및 정원)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를

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7조로 하고, 제23

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1조로 한다.

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비 고

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생략)

1. 기구는 별지의 별표1과 같다

2. 정원은 별지의 별표2와 같다.

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조문변동 없이

“별표1”, “별표2”만

변경(별지 참조)

제7조 ∼제22조 (생략)
제12조 ∼ 제27조 (현행 제7조부터

제22조까지와 같음)

본부 직제순에

부합되게

부서별

분장업무 조문

조정

제23조 ∼제27조 (생략)
제7조 ∼ 제11조 (현행 제23조부터

제27조까지와 같음)
〃

부 칙

<신 설>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2월

22일부터시행한다.


